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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  정  법 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      건          

원       고        

  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정

피       고        

  

소송대리인 변호사 

  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

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20,000,00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까지 

지급하되, 만일 이를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

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이에 관하여 피고는 구상

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(구상금 청구권 포기),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

고에게 수수한 구상금 상당액을 수수 다음 날까지 추가 지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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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

  

   

4. 원고와 피고는 위 2.항 및 3.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 30,00

0,000원을 지급한다. 

5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: 별지 소장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.

    

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

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


